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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재택치료비 ' 비급여 제출 서류 관련 안내

1. 관련

가. 중앙방역대책본부-7888(2022.03.02. )호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재택치료비 비급여

지급 관련 안내」

나. 대한약사회 제2022-0291호(2022.03.28)호「필수비급여 소명서식 제출 유예기간 연장 요청」

다. 대한의사협회 제2022-0291호(2022.03.29)호 「필수비급여 소명서식 제출 유예

기간 연장 요청」

2.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 등에 따라 의료기관 · 약국이 환자 치료 및 처방 · 조제에

집중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시 필수비급여 소명 제출을 한시적( ‘ 22.3.31일 진료분까지)

으로 제외하며, 이후에는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드렸습니다.

3. 그러나 대규모 확진자의 지속발생으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, 의료기관 ·

약국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코로나19 환자의 치료, 처방 · 조제에 집중 할 수 있

도록 소명서 서식 제출 유예기간을 4월 15일 진료분까지 연장하며(추후 코로나19 확진

발생현황에 따라 연장 가능) , 이후 제출*이 필요함을 안내드리니, 시 · 도 및 협회(대

한병원협회, 대한의사협회, 대한약사회)에서는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 (필수비급여 소명서식) 의료기관 작성 후 처방전과 함께 약국으로 전송→ 약국은 처방전과

함께 소명서식을 약제비 청구 시 함께 보건소로 제출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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